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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4월 시행 국가직

행정법총론 문제 및 해설

1.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통고처  ｢행 ｣상 처 에 해당하 , 행  상  다는 것  
 다.

② , 사 , 통사  등  경우에 고 다.

③ 통고처  행하  사 재리  원  용 어 동 사건에 하여 다시 처
지 아니한다.

④ ｢ ｣상 통고처 과 하여 통고처  할 것 지  여 는 행 청  재량에 
맡겨  다는 것   다.

[ 답] ① 

[해 ] 통고처  ｢행 ｣상  처 에 해당하지 않는다. , 통고처  행  

상  는 처  아니다(통 ㆍ ).

2. 2010년 1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｢행정

심판법｣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리행 심 원   앙행 심 원  변경

② 차  사항에 한 행 심 원  결 에 한 신청 근거 규  삭

③ 시처 도  도

④ 보처리 직  통한 행 심  근거 마

[ 답] ② 

[해 ] 2010  7월 26  시행 고 는 행 ｢행 심 ｣  주  개  내용  하나

는 행 심 원  결 에 한 신청 규  새 게 마 었다는 것 다.

3.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실보상   하여 재산 에 한 해가 실  생하여야 하는 것
 아니다.

② 지  ㆍ학술  가 는 특별한 사  없는 한 실보상  상  지 않는
다.

③ 공 사업  시행  한 개  실보상액에  하는 것  헌 에 
지 않는다.

④ 실보상  지 에 는 개 별 보상  원  용 다.

[ 답] ① 

[해 ] 실보상  공공필 에 한 행 용에 하여 사 에게 생한 특별한 생에 

한 보라는 에  그 사 에게 특별한 생  생하여야 하는 것  당연  

는 것 고, 공 수  매립 허  고시가 다고 하여 드시 그 사업  시행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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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 하여 실  생한다고 할 수 없 므 , 매립 허 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

행 어 행어업 에게 실질 고 실  피해가 생한 경우에만 공 수 매

립 에  하는 실보상청  생하 다고 할 것 다(  2010.12.9. 2007

6571).

4. ｢행정소송법｣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

에 의함)

① ｢행 ｣  처  에 한 집행 지도 가능하다고 규 하고 다.

② 견허가신청에 한 도  거 처  집행 지  상  다.

③ 집행 지  극  건  ‘공공복리’는 그 처  집행과  체 고도 
개별  공  러한 극  건에 한 주 ㆍ 책  행 청에게 
다.

④ 처  취 가능  없 에도 처  나 집행  지  한다는 것  집
행 지 도  취지에 하므  집행 지 사건 체에 하여도 신청  본안청 가 

 없 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 지  건 다.

[ 답] ①②(단, 행 안 공 답가안 ②)

[해 ] ① 틀림. 처  에 해  뿐만 아니라 처  에 한 집행 지도 가능

하다(통 ). 다만, 행  처  에 한 집행 지가 가능하다고 규 하

고 는 것  보 는 어 다. 행  29 2항에  ‘ …… 원  …… 

처 등  나 그 집행 또는 차  행   또는  지  결 할 수 

다. …… ’ 라고 규 하고 는  여  ‘ ’란 ｢처 등  ｣ 나 ｢처 등  

집행｣ 또는 ｢ 차  행｣  어느 하나나  가리키는 미 지 ‘처  ’

 가리키는 미는 아니  다. 는 행   처  

에 한 집행 지  규 하고 는 것  보고 는 ,  아들  곤란하

다.  ② 틀림. 거 처  원  집행 지  상  지 않는다(통 ㆍ ). 

는 립 학   합격처 , 도  견허가신청에 한 거 처 , 

업 허가갱신신청에 한 거 처 에 해  집행 지  필  하

다( 결 62 9, 결 91 15, 결 92 72).

5. ｢의료법｣ 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

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행  가운  행  규 한 것 다.

② 사 차에 하여 과 다.

③ 행 행  실  보함에 어  간  행 보수단  다.

④ 여행 가 만 하  고  또는 과실  없는 도 처  상  다.

[ 답] ④ 

[해 ]  ‘5  하  징역 또는 2천만원 하  ’  행 에 해당한다. 행

에는  용 는  행  과하  해 도 고  또는 과실  필

하다.

6.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

에 의함)

① 과징  과ㆍ징수에 하 가 는 경우, 납 는 행 쟁 차에 라 다  수 
다.



행정법총론 김욱 교수님 3

② 공 거래 원  과징 과처  재량행  질  가진다.

③ 상 가산 는 당한  없  에 규  신고ㆍ납  등  행하지 않  
경우에 과하는 행 상 재  고 ㆍ과실 또한 한 고 가 다.

④ 행 재산  사용ㆍ수  허가에  사용료에 하여는 ｢ 징수 ｣에 라 가산
과 가산  징수할 수 고, 는 미납 에 한 지연  미  과 는 

 다.

[ 답] ③ 

[해 ] 상 가산 는 …… 신고, 납  등 각   한 경우에 개별  하는 

에 라 과 는 행 상  재  납  고 ㆍ과실  고 지 않는 , 

 같  재는 납 가 그  알지 못한 것  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

어  그  당시할 수 는 사  거나 그  행  당사 에게 하

는 것  리라고 하는 사    등 그 해태  탓할 수 없는 당한 사

가 는 경우에는  과할 수 없다(  2005.1.27, 2003 13632).

7.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?

① ｢ 가균  특별 ｣에  신도시 지 행 는 항고  상  
는 행 처 다.

② ｢ 가공 원 ｣에  당연퇴직  사  항고  상  는 독립한 행
처 라고 할 수 없다.

③ 지 공  청  지목변경신청 행 는 항고  상  는 행 처 에 해
당한다.

④ 공 원에 한 경고 는 항고  상  는 행 처 에 해당한다.

[ 답] ① 

[해 ]  수도  재 공공  지 시책  진하는 과 에  도지사가 도내 

특 시  공공  할 신도시 지  한 행 는 항고  상  

는 처  아니다( ).

8.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3  참가에는 신청에 한 경우  직 에 한 경우가 다.

② ｢행 ｣  3  보  하여 3  참가 에 3  재심청  
하고 다.

③ 취  3  참가에 한 규  등 , , 당
사 에도 용 다.

④ 3 는 결  에 해 리 또는  해    말하 , 결  
에 해 리 또는  해  는 경우는 포함 지 않는다.

[ 답] ④ 

[해 ] 3 에는 결  에 해 리 또는  탈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

결  행 청에 한 에  행 청  새 운 처 에 해 리 또는  

해  는 경우 지가 포함 다.

9.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울특별시가 한 개 택시 운 사업 허지  재량  행사    
행 청  규 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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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(  과학 술 )  내신  산 지  행 직  내  심사
 시달한 것에 과하므  처  지 않는다.

③  ｢ 복지 ｣  같   시행  65  상  에게 수당  지  규
하고 는 , 같   시행  에 라 보건사  한 70  상  보

상 에게만 수당  지 하는 1994 도 복지사업지  규  
질  가진다.

④ 보충  행 규  상 과 결합하여 그 한계  어나지 아니하는  
내에  상  가    생한다.

[ 답] ①

[해 ] 울특별시가 한 개 택시 운 사업 허지  규  아니라 행 규 에 

해당한다.

10. 다음 대법원 판결요지 중 괄호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｢도시  주거 경 비 ｣(2007. 12. 21.  8785  개   것)에  주택재건
비사업 합  할 행 청  감독 아래  상 주택재건 사업  시행하는 공 , 그 목  

 내에   하는 에 라 한 행 용  행하는 행 주체  지  가진다 할 것
, 재건 비사업 합  러한 행 주체  지 에   에 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  

가고시  통해  해 계 에 한 ( ㉠ )  독립  행 처 에 해당하고,  같  사
업시행계 안에 한 합 결 는 그 행 처 에 는 차  건  하나에 과한 것

, 그 계   후에는 ( ㉡ )   계  취  또는  할 수  뿐, 차
 건에 과한 결  만  상  그  다 는   하는 것  허

용 지 아니하고, 한편 러한 ( ㉢ )  상  는 행 처  나 집행  차 행 등  
지  하는 신청  ｢행 ｣상 ( ㉣ )  만 가능할 뿐 ｢민사 ｣상 가처  

는 허용  수 없다.

① ㉠－  행 계

② ㉡－항고

③ ㉢－당사

④ ㉣－집행 지신청

[ 답] ③ 

[해 ]  내용  결 2009.11.2, 2009마596  내용 다.  에 들어갈 내

용  차  ㉠  행 계  ㉡ 항고  ㉢ 항고  ㉣ 집행 지신청 다.

11.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

의함)

① 개 보 결  보 상  는 개 보는 그 개  동  식별할 수 
게 하는 체  보  드시 개  내 한 역 나 사사(私事)  역에 

하는 보에 한 지 않고 미 공개  개 보 지 포함한다.

② 보공개  청 할 수 는 는 드시 연 에 한 지 않  과 리능  
없는 사단 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 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③ 행 청  공개  거 한 보에 비공개사 에 해당하는 과 그 지 않   
재 어 는 경우에는 그 에 해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｢민사 ｣상  에 해당하는 ‘공 원 또는 공 원 었  사람’  
그 직  하여 보 하거나 가지고 는 에 한 공개는 ｢공공  보
공개에 한 ｣  규 에도 하고 ｢민사 ｣  차에 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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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답] ① 

[해 ] ② 틀림. 도 한 경우 한민  공공 에 보공개  청 할 수 다(｢

공공  보공개에 한 ｣ 5 ). 보공개  청 할 수 는  �

내에 한 주  고 거주하는  �학술ㆍ연  하여 시  체 하

는   � 내에 사  고 는  또는 단체 다(｢공공  보공개에 

한 ｣ 시행  3 ).  ③ 틀림. ③  경우, 공개가 아니라 공개  하

여야 한다. , 공개청 한 보가 비공개 상 보에 해당하는 과 공개가 가능

한  합 어 는 경우에는 공개청  취지에 어 나지 아니하는  안에

   리할 수 는 에는, 비공개 상 보에 해당하는  하고 

공개( 공개)하여야 한다(｢공공  보공개에 한 ｣ 14 ).  ④ 틀림. 

④  경우 ｢민사 ｣  아니라 ｢공공  보공개에 한 ｣에  한 

차에 라야 한다. < > 민사  344  2항  같   1항에  한 

에 해당하지 아니한 라도  지 는 원  그  거 하지 

못하나, 다만 ‘공 원 또는 공 원 었  사람  그 직  하여 보 하거나 가

지고 는 ’는   거 할 수 다고 규 하고 는 , 여  말

하는 ‘공 원 또는 공 원 었  사람  그 직  하여 보 하거나 가지고 

는 ’는 가  보 · 리하는 공  미한다고 할 것 고, 러한 공

 공개에 하여는 공공  보공개에 한 에  한 차  에 

하여야 할 것 다( 결 2010.1.19. 2008마546).

12.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근 가 퇴직 여  청 할 수 는 리  같   사  본  헌  규
에 하여  도 는 개  공 라 할 수 없다.

② 개  공  한 규  재   하는 것 므  에 근거하지 않
 립할 수 없다.

③ 개  공  공 상 계약  통해 는 립할 수 없다.

④ 개  공  강행  행 규에 하여 행 청  함  비  립하는 
것  뿐 개  사 보  립 건  아니라는 것   견해 다.

[ 답] ① 

[해 ] 사  본  헌  규 만 는 재 에  주 할 수 는 체  개  공

 아니다. 컨  사  본  격  가지는 료보험수  가에 하

여 극   하는 것 므  헌 규 만 는  실 할 수 없고 

에 한  필  하는 것  료보험수  체  내용 , 수

건ㆍ수  ㆍ 여 액 등  에 하여 비  다(헌재 

2003.12.18, 2002헌 1).

13. 신고(申告)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건 신고  행 는 항고  상  는 처  아니다.

② ｢ 료 ｣상 원ㆍ 과 원 개  신고  경우 그 신고필  행 는 신고 사실
 행 에 해당한다.

③  ｢주민등 ｣상 주민들  거주지 동에  주민등  신고에 하여 시
 그 수리여  심사할 수 다.

④ ｢건 ｣ 14  2항에 한 ㆍ허가  과  수 하는 건 신고는 행 청  
그 실체  건에 한 심사 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 수리  하는 신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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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답] ① 

[해 ] 는 건 신고에 한 행 에 해 래, 행  상  는 처  아

니라고 보았 나 재는 행  상  는 처 에 해당한다고 본다.

14. ‘행정입법에 대한 통제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규  그 체  처  과  생하는 에는  항고  다 는 
것  가능하다.

② ㆍ규  헌ㆍ 심사는 그 헌 또는  여 가 재  가  경우
에 가능하다.

③ 는 행  에 하여  항고  다  수 다고 본다.

④ ㆍ규 에 한 헌 원도 가능하다는 것  헌 재  결  다.

[ 답] ③ 

[해 ] 는 행 에 해 항고 ( )  상  한

다.

15. 행정지도(行政指導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

함)

① 상  행 지도에 지 아니하 다는 것   한  하여 는 
아니 다.

② 행 지도가 단순한 행 지도  한계  어 규 ㆍ  격  상당  강하
게 갖는 것 라  헌 원  상  는 공  행사  볼 수 다.

③ 행 지도는 상  민    하는 비  행 므  ｢ 가 상
｣상  직 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④ 지도, 업에 한 경 지도, 생 개 지도 등   행 지도에 해당한
다.

[ 답] ③ 

[해 ]  행 ㆍ사실행 ,  사실행 ㆍ비  사실행   ｢ 가 상 ｣ 2

 직 행 에는 포함 다. 비  사실행  행 지도도 ｢ 가 상 ｣ 2

 직 행 에는 포함 다.

16. 다음 (가)그룹과 (나)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

례에 의함)

(가)
주거지역 내  건 허가
상가지역 내  주 업 허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(나)
개 한 역 내  건 허가
학 경 생 역 내  주 업 허가

(가)그룹 (나)그룹

①  지  해 억  지  해

② 허가  승

③ 행  행 행 행  행 행

④ 행 재량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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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답] ③ 

[해 ] 허가   승   행  행 행 다.

17.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학  원에 한 감독청  취 승  그 상  본행  과  시키
는 보충행 므  그 본행 가 립 또는  에도 그에 한 가  하

 그 본행 가 하게  수 다.

② 한 철거  고 건  철거  는 그 철거  취  하지 않고 
곧  가 상  청 할 수 다.

③ 처  당시에 별다  하 가 없  단 하게 립한 행 행 는 별도   근
거가 없 는 철 할 수 없다.

④ ｢지 재 ｣상 공 재산  단 에 한 변상 과처  재량행 다.

[ 답] ② 

[해 ] ① 틀림. 본행 가 립 또는  에는 그에 한 가가 다 하 라도 

본행 가 하게 지 않다. 컨 , 본행  학  원 행 가 

 경우에는 보충  행  감독청  취 승  었다 하여도 본행 가 

 는 것  아니다(  1987.8.18. 86누152).  ③ 틀림. 행 처  철 에는 

 근거  하지 않는다.  ④ 틀림. ｢지 재 ｣상 공 재산  단 에 한 

변상 과처  행 다.

18.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하  는 행 행  는 행 행  질 나 주  에  볼  원
 허용  수 없다.

② 언  하는 미에   취 도 간 한 등  건  갖
어야 한다.

③ 행 청  에 근거하여 행 처  한 후에 헌 재 가 그  헌  결
하 다  그 행 처  당연 가 다.

④ 보충역 편 처 과 공 근 원 집처  양 가 별개  과  목  하는 
것 므  행처 에 한 하 는 후행처 에 승계 지 않는다.

[ 답] ③ 

[해 ] ③  경우, 가 아니라 취 할 수 는 처  다. 행 청  에 근거하여 

행 처  한 후에 헌 재 가 그  헌  결 하 다  그 행 처  

원  취 할 수 는 처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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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

례에 의함)

(가) 해 에 여러 견해가 어 계 공 원  신 한 태도  어느  취하여 처 한 경우, 
한 것  었다고 하 라도 그것만  상책  할 수 없다.

(나) 에 시  공 원  가 규 어 지 않  경우라 할지라도 공 원  
 한 가 상책  할 수 다.

(다) 실질  직 행 가 아니거나 또는 직 행  수행한다는 행  주  사가 없는 공
원  행 는 ｢ 가 상 ｣상 공 원  직 행 가  수 없다.

(라) ｢ 가 상 ｣상 과실  단할 경우 보통  공 원  그  하고 드시 누  행
지 가해공 원  특 하여야 한다.

(마) 재 행  한 가 상에 어   결 체   아니라  공 한 재  
한 직 수행상   다.

( ) 울특별시 강  통할아 지사건과 같  경우 공  탁 아 수행하는  사 (私人)  
｢ 가 상 ｣ 2  1항에  공 원   수 없다.

① 2개

② 3개

③ 4개

④ 5개

[ 답] ② 

[해 ] (다) 틀림. 가 상  2  직 행 에 해당하는지  여 는 ( )에 

해 단하므 (통 ㆍ ) (다)  경우에도 직 행   갖 고  

가 상  2  직 행 에 해당한다.  (라) 틀림. 가해공 원  특  필 하

지 않다.  ( ) 틀림. 공  탁 아 수행하는 사 (私人)  ｢ 가 상 ｣ 2  

1항  공 원에 해당한다.

20.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 주 도매업 에 하여 주 도매업 허취  통지  하  그 
사실  체  특 하지 아니한 것  하다는 것   다.

② 단순ㆍ 복  처  또는 경미한 처  당사 가 그   알 수 
는 경우에는 시 가 다.

③ 신청내용   그  하는 처  경우 시 가 지만 처  후 
당사 가 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  시하여야 한다.

④ 시  하 는 행 쟁   에 한해 가 가능한 것  보는 것  
 다.

[ 답] ③ 

[해 ] 신청내용   그  하는 처  경우 시 가 고 처  후 

당사 가 청하는 경우에도 처  근거   시하지 않  수 다.


